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3 노인복지  120 경상적경비  301 일반보상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

66,467,5991,310,593,3911,377,060,990
[국비7,894,877 기금144,401 양여금△2,382,72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

10,788,681452,963,251463,751,932
[국비1,350,061 기금△11,573]

2310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

9,308,547361,026,746370,335,293
[국비522,333]

2313 1,342,61460,520,33161,862,945
노인복지 [국비771,187]

경상예산            
100 1,500145,398146,898

 

경상적경비          
120 1,500145,398146,898

 
301 1,50057,39858,898
일반보상금  

1,50029,80031,300 11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가정봉사원 활동비  25,000 * 15개소 * 5개그룹 * 12월 = 22,500

                  경정 22,500,000 - 기정 21,000,000 =추가증 1,500

사업예산            
200 1,341,11460,374,93361,716,047

[국비771,187]

보조사업            
210 695,95438,477,03439,172,988

[국비771,187]
308 969,66732,435,00233,404,669
자치단체등이전 [국비727,309]

969,66732,435,00233,404,669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1,256,790)
경로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4,633,827
            (국11,256,790,000)    (국11,356,790,000) 
          경정 14,633,827,000 - 기정 14,763,890,000 =경정감 △130,063△130,063

(국△100,00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536,400)
재가노인주간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34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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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(국536,400,000)      (국484,000,000) 
            경정 1,341,000,000 - 기정 1,210,000,000 =추가증 131,000131,000

(국52,40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59,136)
재가노인단기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47,840
                   (국59,136,000)     (국56,000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147,840,000 - 기정 140,000,000 =추가증 7,8407,840

(국3,136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500,544)
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= 1,251,360
                (국500,544,000)      (국476,900,000) 
            경정 1,251,360,000 - 기정 1,192,250,000 =추가증 59,11059,110

(국23,644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7,140)
재가노인가정봉사원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= 42,850
                    (국17,140,000)    (국13,600,000) 
                  경정 42,850,000 - 기정 34,000,000 =추가증 8,8508,850

(국3,54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2,600)
재가노인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= 31,500
                   (국12,600,000)     (국48,000,000) 
                 경정 31,500,000 - 기정 120,000,000 =경정감 △88,500△88,500

(국△35,400)

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60,00060,000
(국60,000)

노인복지회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49,960249,960
(국249,96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2,244,842)
노인요양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,206,917
              (국2,244,842,000)    (국2,391,364,000) 
            경정 3,206,917,000 - 기정 3,416,234,000 =경정감 △209,317△209,317

(국△146,522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65,292)
노인실비요양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93,274
                   (국65,292,000)    (국359,685,000) 
                 경정 93,274,000 - 기정 513,836,000 =경정감 △420,562△420,562

(국△294,393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4,280,982)
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6,115,689
              (국4,280,982,000)    (국3,370,038,000) 
            경정 6,115,689,000 - 기정 4,814,340,000 =추가증 1,301,3491,301,349

(국910,944)

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3 노인복지  210 보조사업  308 자치단체등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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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 사회개발비  2300 사회보장비  2310 일반사회복지  2313 노인복지  210 보조사업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

자치단체등자403 △273,7136,042,0325,768,319
본이전 [국비43,878]

△273,7136,042,0325,768,319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361,020)
  ·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722,040
                (국361,020,000)      (국692,327,000) 
              경정 722,040,000 - 기정 1,384,654,000 =경정감 △662,614△662,614

(국△331,307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,050,896)
  ·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740,323
                (국1,050,896,000)    (국480,427,000) 
              경정 1,740,323,000 - 기정 960,854,000 =추가증 779,469779,469

(국570,469)

  ·노인요양시설개보수(전액삭감)                    = 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0)    (국322,177,000) 
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0 - 기정 644,354,000 =경정감 △644,354△644,354

(국△322,177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370,000)
  ·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= 740,000
                  (국370,000,000)    (국286,985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740,000,000 - 기정 573,970,000 =추가증 166,030166,030

(국83,015)

  ·노인양로시설 증·개축 등                        = 87,75687,756
(국43,878)

자체사업            
220 645,16021,897,89922,543,059

 
207 30,000030,000
연구개발비  

30,000030,000 01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실버산업추진전략 조사용역                    = 30,000
308 303,16019,228,89919,532,059
자치단체등이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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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,16019,228,89919,532,059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40,000

                경정 240,000,000 - 기정 250,000,000 =경정감 △10,000

노인복지회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49,920

                경정 549,920,000 - 기정 240,000,000 =추가증 309,920

재가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

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3명 * 43개소 * 12월 = 139,320

                경정 139,320,000 - 기정 136,080,000 =추가증 3,240
자치단체등자403 312,0000312,000

본이전  

312,0000312,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동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1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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